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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장.화장.개장 신고

매장신고

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읍·면·동)에게 신고

화장신고

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읍·면·동)에게 신고 ※ 사망진단서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화장시

설에 신고

개장신고

개장을 하려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읍·면·동)에게 각각 신고

노인인구현황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시설

장사절차 장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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